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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: 2026. 3. 31.(화) 11:00 이후(4. 1.(수) 조간) / 배포 : 2026. 3. 31.(화) 

전통시장·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
가벼워진다

 - 최대 70% 완화하고 분할납부 신청, 납부기간도 연장
 - 주차장 정보를 정부에 실시간 제공 시 10% 경감

□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물의 교통

유발부담금*이 대폭 낮아진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

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완화 및 납부 편의 개선을 담은 「도시교통

정비 촉진법」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.

  * 교통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장이 매년 부과하며, 건축연면적 

1천㎡ 이상의 건축물 중 160㎡ 이상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)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 ① 전통시장 등 부담금 최대 70% 완화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)

 ㅇ 그동안 대형마트와 같은 기준*으로 부담금을 냈던 전통시장에 소매시장 

기준을 적용하여,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약 40~70%까지 낮춘다. 

   * 전통시장은 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 등과 함께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상 대규모 점포로 

묶여 있어 같은 수준으로 부과

 ㅇ 중고차매매장 내 차량 전시면적의 부담금도 약 70% 완화된다. 근래에 

자동차 서비스, 상업‧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자동차 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

전시면적에 높은 부담금이 부과*되었으나, 산정방법을 현실화하여 업계 

부담을 줄인다.

   * 과거 실외(室外)에 조성되던 중고차매매장 전시시설이 건물 내로 들어오면서, 실제 

교통유발량보다 높은 부담금이 부과되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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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또한, 4·5성급 관광호텔 등의 부담금도 약 40% 경감한다. 

<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개정안(교통유발계수 완화) >

구분
도시규모(단위: 명)

100만 이상
50만 이상~
100만 미만

30만 이상∼
50만 미만

10만 이상∼
30만 미만

전통시장
현행 5.46 4.48 2.67 2.67
개선 1.68 1.66 1.64 1.12
차이 △3.78(69%) △2.82(63%) △1.03(39%) △1.55(58%)

전시시설
현행 1.49 1.18 1.04 1.04
개선 0.43 0.34 0.30 0.30
차이 △1.06(71%) △0.84(71%) △0.74(71%) △0.74(71%)

관광호텔
현행 2.62 2.23 1.81 0.77
개선 1.64 1.40 1.14 0.77
차이 △0.98(37%) △0.83(37%) △0.67(37%) -

   * 교통유발부담금 산정방법 = 건축연면적(㎡) × 교통유발계수(0.2~5.56) × 단위부담금(350~1,000원/1㎡)

  **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평균 차량 통행량을 수치화한 것이며, 인구 

100만명 이상 도시의 경우 오피스텔 1.20, 일반음식점 2.56, 예식장 4.16, 백화점 5.46

 ② 분할 납부 신청기간 연장 등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)

 ㅇ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, 부담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

있는 분할 납부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. 소유기간별 납부 

신청은 10일에서 30일로, 분할납부 신청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. 

납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연장한다. 

 ③ 부담금 경감 확대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)

 ㅇ 개별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의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하면 

부담금 10%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. 최초 시스템 설치비용도 

부담금의 20%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. 

 ㅇ 업무상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, 가칭 업무택시제*를 운영하면  

부담금을 최대 5%까지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. 

   * 업무상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요금의 50%를 부담금 5% 한도까지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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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“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

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

체감하실 수 있도록, 후속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 ㅇ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공포하여 

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(2026년 10월)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.

□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http://www.molit.go.kr)의 “정책자료-

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”에서 4월 1일부터 확인 가능하고, 우편* 또는 

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 * 주소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

국토교통부
종합교통정책관

생활교통복지과

책임자 과  장 신보미 (044-201-3797)

담당자 사무관 전대훈 (044-201-38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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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교통유발부담금 개요

□ (목적) 교통량을 유발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*,

이를 재원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**를 운영 중(‘90년~)

   * 근거 : ｢도시교통정비 촉진법｣ 제36조 / ** 교통시설 확충, 대중교통 개선 등

□ (부과대상) 동(洞)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지역에서 건축연면적 1천㎡

이상 건축물 중 160㎡ 이상 소유자에게 시장이 매년 부과

   * 전국 54개 도시에서 매년 10월에 부과 / (제외) 주택, 공공 건축물 등

□ (산정방법) 건축연면적(㎡) × 교통유발계수 × 단위부담금(원/㎡)

   * (교통유발계수 0.2～5.56) 건축용도별 교통유발량을 계량화(음식점 2.56, 백화점 5.46)

(단위부담금 ㎡당 350원～1,000원) 건축연면적이 넓어질수록 1㎡ 당 부담금 상승

  ** (부과사례) 백화점(10~30억원), 5성 관광호텔(0.3~6억원), 음식점(15160㎡~90만원1천㎡)

□ (부담금 경감)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소 유도를 위해 주차장 유료화,

차량부제 등 법 上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부담금을 경감

   *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, 참여자, 이행조건 및 경감률은 조례로 다르게 규정 가능

□ (사용)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*를 설치하여 교통시설의

확충 및 대중교통 운영 개선, 도시교통 관련 조사 연구 등에 사용

□ 부과․징수 실적
(단위 : 건, 백만원, %)

구 분
부  과 징  수 징수율

건 수 금 액(a) 건 수 금 액(b) (b/a)

2024 350,846 554,855 319,903 535,068 96.4

2023 336,439 542,073 322,414 523,873 96.8

2022 319,306 521,170 295,444 507,890 97.5


